
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[별표 3의9] <개정 2025. 10. 1.>

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(제31조의26제1항 관련)

관리자의 자격 관리범위

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용량이 30t/h를 초과하는 보일러

에너지관리기능장, 에너지관리기사 또

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

용량이 10t/h를 초과하고 30t/h 이하인

보일러

에너지관리기능장, 에너지관리기사, 에

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

사

용량이 10t/h 이하인 보일러

에너지관리기능장, 에너지관리기사, 에

너지관리산업기사, 에너지관리기능사

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

이수한 자

1.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㎫

이하이고,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

인 것

2.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

러로서 용량이 581.5킬로와트 이하인

것

3. 압력용기

비고

1.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.8킬로와트를 1t/h로 본다.

2.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

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.

3.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

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

지 아니한다.

4.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은 위 표에 따른

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

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특

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.


